
•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33호 대곡동 지석묘군

구   분
현상변경 허용기준안

평지붕 경사지붕(3:10 이상)

1구역
ㅇ 원지형 보존

 - 기존 건축물의 개축 허용

 - 문화재 보존·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

1구역 ㅇ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(심의)를 받도록 함.

2구역 - ㅇ 최고높이 14m 이하

그외지역 ㅇ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

공통

사항

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용기준안 이상일 경우 기존범위 내에서 개축 및 

대수선 가능

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권장

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

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

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

사한 것을 포함

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심의

ㅇ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



•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9호 반남박씨 대종중 묘역

구   분
현상변경 허용기준안

평지붕 경사지붕(3:10 이상)

1구역 ㅇ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(심의)를 받도록 함.

2구역 - ㅇ 최고높이 12m 이하

그외지역 ㅇ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

공통

사항

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용기준안 이상일 경우 기존범위 내에서 개축 및 

대수선 가능

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권장

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

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

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

사한 것을 포함

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심의

ㅇ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



•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61호 평산신씨 종중묘역

구   분
현상변경 허용기준안

평지붕 경사지붕(3:10 이상)

1구역
ㅇ 원지형 보존

 - 기존 건축물의 개축 허용

 - 문화재 보존·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

1구역 ㅇ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(심의)를 받도록 함.

2구역 - ㅇ 최고높이 14m 이하

그외지역 ㅇ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

공통

사항

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용기준안 이상일 경우 기존범위 내에서 개축 및 

대수선 가능

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권장

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

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

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

사한 것을 포함

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심의

ㅇ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


